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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신 구조문 대비표 ·｢ ｣

현 행 개 정 안

제 조 휴가 생 략17 ( ) ①～⑦ 

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 ⑧ 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

간 일2 자녀가 명( 3 이상인 경우에는  

일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3 )

을 수 있다.

제 조 휴가 현행과 같음17 ( ) ①～⑦ 

 ---------------⑧ 

--------------------

--(자녀가 명2  --------

---)----------------

---------.

제 조 휴직 및 복직 생 략18 ( ) ① 

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.② 

  1.～ 생 략3. ( )

 신 설< > 

제 조 휴직 및 복직18 ( ) 현행과 같음① 

 -------------.② 

  1.～3. (현행과 같음)

  만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. 8 2

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(

함한다 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) : 3

년 이내


